
상생벤더구매론 약정서(1차 협력기업용) 개정대비표 

1. 주요 개정내용 

현 행 개 정 비고 

 

제 1조~제 18조 <생략> 

 

제 19조(효력) 

① <생략> 

② 원 약정서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은행 또는 1차 

협력기업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, 

원 약정서 및 이 약정에 의한 약정기한은 최장 30년 이내에서 1년 

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제 6조 에 해당하는 

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

③ ~ ⑤ <생략> 

 

제 20조~제 21조 <생략> 

 

 

 

제 1조~제 18조 <좌동> 

 

제 19조(효력) 

① <좌동> 

② 원 약정서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은행 또는 1차 

협력기업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, 

원 약정서 및 이 약정에 의한 약정기한은 <삭제> 1년 단위로 

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제 6조 에 해당하는 사항이 

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

③ ~ ⑤ <좌동> 

 

제 20조~제 21조 <좌동> 

 

 

 

 

 

 

 

 

- 최장기간 조항 

삭제  

 

 

 

 

 

2. 개정시행일 : 2020년 11월 06일 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 

 

 

 

 


